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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일�민사소송법(개정1판)� 정오표(2026.01.18.� 기준)

페이지 수정�전 수정�후

P65

02� 민사법원� (아래� 표� 전체�수정)

경우 구분 적용 1심 2심 3심

단독

사건

소송목적의�값이�2억원�

이하인�사건�또는�

합의부사건이�아닌�

사건

소액

단독사건

소송목적의�값이�

3,000만원�이하인�사건 지방법원

단독판사

지방법원�합의(항소)부

-� 2억�원�이하

대법원(단,소액사건심판법�제3조에�

의하면�법률ㆍ명령ㆍ규칙�또는�처분의�

헌법위반여부와�명령ㆍ규칙�또는�처분의�

법률위반여부에�관한�판단이�부당한�경우와�

대법원판례에�상반되는�판단을�한�경우에만�

상고가�가능하므로�결국�사실상�2심제로�

운용되는�셈이다)

단독사건
3,000만원�초과�

~� 5억원�이하
대법원2억�원�초과

고등법원
합의

사건

소송목적의�값이�5억원을�초과하는�

사건�또는�법률에�의한�합의부사건

지방법원

합의부

P264

쟁점 문서제출명령을�위반한�당사자

1.� 일반

2.� 문서�부제출�또는�훼손·멸실� 시의� 제350조의�해석

(1)� 학설

� ｢상대방의�주장을�진실한�것으로�인정할�수�있다｣는� ~~�판례의�태도이다.

쟁점 문서제출명령을�위반한�당사자

1.� 일반

2.� 문서� 부제출�또는� 훼손·멸실� 시의�제350조의�해석

(1)� 학설(제목만�삭제)

� ｢상대방의�주장을�진실한�것으로�인정할�수�있다｣는� ~~� 판례의�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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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할�것은,� ①� 역으로�청구의�질적� 감축� 또는� 양적� 감축은�청구의�변경으로�

볼� 것은� 아니고,� 기본적으로� 원고의� 의사에� 의할� 것이되,� 이것이� 분명치� 않은�

경우� 원고에� 유리한� 소의� 일부� 취하로� 봄이� 통설� 및� 판례의� 태도이므로(대판�

1993.9.14.� 93누9460),� 상대방의�동의는�필요�없다.

주의할�것은,� ①� 역으로�청구의�질적� 감축� 또는� 양적� 감축은�청구의�변경으로�

볼� 것은� 아니고,� 기본적으로� 원고의� 의사에� 의할� 것이되,� 이것이� 분명치� 않은�

경우� 원고에� 유리한� 소의� 일부� 취하로� 봄이� 통설� 및� 판례의� 태도이므로(대판�

1993.9.14.� 93누9460),�상대방의�동의는�필요하다.


